


여수시 조례 제1669호

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「여수시 주민자치센

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

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
2.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, 체육대회 참가 지원

3.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자, 강사, 지역리더, 지역 커뮤니티 등의

워크숍, 박람회 참관,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등

4.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

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

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

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

치ㆍ운영되는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는 같은 조례에 따라 구성되

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, 그 운영에 관한

사항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며,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주

민자치회”로 본다.

제24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

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범 설치ㆍ운영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

치회의 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신하여

주민자치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읍 면 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

해당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날 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에 따른 해당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

신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1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

∼ ③ (생 략)

제21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

∼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

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

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

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

의 전문성 강화 및「여수시 주

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

례」제7조제8항에 따라 주민자

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

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

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

지원할 수 있다.

1.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

강화를 위한 교육

2.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

대회 및 박람회, 체육대회 참가

지원

3.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자,

강사, 지역리더, 지역 커뮤니티

등의 워크숍, 박람회 참관, 우수

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등

4.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

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

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

하여 해당 읍 면 동장 및 자치

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

수 있다.

<삭 제>

⑥ ∼ ⑧ (생 략) 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

